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88,850,736 8,665,522

일반회계 282,190,109 8,465,703

특별회계 6,660,627 199,819

기타특별회계 6,660,627 199,819

상수도특별회계 1,907,322 57,22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765,021 52,9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08,772 27,263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 732,254 21,96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15,000 6,450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특별회계 713,086 21,39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47,715 7,431

주차장특별회계 155,791 4,674

기반시설특별회계 15,666 470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692,78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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